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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  ․ 무  승계에 한   타당하  않  것 ?  

① 생 ․신체  해로 한 가 청  타 에게 양 할 수 없다.

② 민연 수   타 에게 양 ․압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다.

③ 합병  경  합병  존 하는  합병 로 하여 하는 에게 과 거나 

   그  납 할  납 무  승계한다.

④ 처 에 한  또는  실  양수한 는 행정청  승  얻어 당 등   

   승계한다.

⑤ 허가 업  양 ․양수 었 만 아  승계신고  그 수 처   전에는 비록 양수  양

    허락 하에 당해 업   에 령 행 가 적 라  그 행정적  책  양

   에게 다는 것  판례  태 다.

[해 ] ① 가  제4조  ② 민연 에 한 연 여   는  타 에게 양 ․압

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( 민연  제54조). 공   타 에게 전  는 경

가 많다. , 민 생 보 에 한 여   ( 민 생 보  제36조),고 보험 에 

한 실업 여   (고 보험  제29조), 공무원  연 청 (공무원연  제32조) 등  근

거 에  양  문 로 규정하고 다. ③④ 행정절차  제10조  ⑤ 실  업  양 ․양수

었 만 아  승계신고  그 수 처   전에는 여전  종전  업  양  업허

가 고, 양수  업허가 가  한다 할 것 어  행정제 처  가 는  여   

그 가 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 처  업허가  양  로 판단하여 그 양

에 하여 행하여야 할 것 고, 한편 양  그  에 라 양수 에게 업  양 하  

양수 로 하여  업  하 록 허락하 다  그 양수  업  생한 행 에 한 행정

적  책  업허가  양 에게 다고 보아야 할 것 다( 판 1995.2.24, 94누9146). 

정답 ② 

2.  공 행 에 한 로 타당하  않  것 ?

①  공 행 에  공정력  정 다.

②  공 행 에 한 적 규에 하여는 개  규정 에 적 규정  없다. 

③  공 행 에는 원 적 로   수 없다. 

④  공 행  행정행 는 공 적 과  나타낸다는 공 점  다.

⑤  공 행 가 행정행  동 에 과한 경 에는 그  행   행정행  

   력에 향  주  않는다.

[해 ]  공 행 는 행정행 가 아니므로 공정력, 정력 등  정  않는다.

정답 ① 

3. 다  행정 에 한   가   것 ?  

① 죄 건  적 로 하는 것  가능하다.

② 헌   전 적 항  드시 로 정해야 하고 항 라  해 는 

   안 다.

③ 에 하여   하 에 하는 것  허 않는다.

④ 행정주체가 정하는 개 적, 체적 규 로 처  정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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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판례는 규 령 식  령  내  행정청  내 계  규정한것에 과한 경  행정규

  갖는다고 판시한다.

[해 ] ① 처 규   특  한 필 가 거나 미  로   정할 수 없는 득

한 정  는 경 에 한정 어야 하고,  경 에  에  죄  건  처  

행 가 어 한 것  것 라고  할 수  정 로 체적 로 정하고,  종   그 

한과 폭   규정하여야 한다(헌  1991.7.8, 91헌가4). ② 본 적 항  아닌 적 

항  체적 로  정하여 규 령에  가능하다.  ③ 전 적   허  않

나,  항에 하여 강  정하고  정하여 하 령에 개 적ㆍ 체적  

가능하다. ④ 행정  적, 적 규 로 처  정 다. ⑤ 판 1997.12.26. 97누

15418

정답 ⑤ 

4. 판례가 량행 로 판단한 경 는? 

①  식 생  식점 업허가

②  공 생  생접객업허가

③ 건  건 허가

④ 학   승 처

⑤  시험령  시험 문제 제행

[해 ] ① 식 생  식점 업허가( 판 1993.5.27, 93누2216), ② 공 생  

생접객업허가( 판 1995.7.28, 94누13497), ③ 건  적  건 허가( 판 1995.12.12, 

95누9051)는 행 에 한다. ④ 취 승  학  원 행  보 하여 

 력  시키는 보 적 행정행 로  행 에 한다( 판 1992.9.22, 92누5461). ⑤ 행

정행 로  시험  제업무에 어 , 제 담당 원  령규정  허  내에  어 한 내

 문제  제할 것 가, 그 문제  문항과 답항  어  어나 문 식   할 것 가

 롭게 정할 수 다는 미에  량  가 다. 전문 야 시험  제에 어  다 적(多

義的) 어  로  생  든 제   없  량  남 , 탈  것 로 그  

 단정할 것  아니다. 라  시험 객 식 문제에 조  미 하거나 정 하  한 

 었다 하 라  평균적  수험생 로 하여  문제  미 파악과 정답항  택  그

게 할 정 는 아니어  그 제행 에 량  탈하거나 남 한  없다( 판 2001.4.10, 

99다33960).

정답 ⑤

5. 허가에 한 판례  로 타당하  않  것 ? 

① 훼 허가  한  제행  한 미 보  로 훼      령  내  

해 는 공 과  비 량 해야한다.

② 주 제조 허는 특허  종 다.

③  업허가로 한 업  적 다.

④ 전 허는 학문  허가에 한다.

⑤ 개 허가 신청에 하여 행정청  착 로 수   경  하 다     하 라  취  등  적

한 처  없 는 그 력 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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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 ] ① 수 적 행정처  취 하거나 시킬 가 라  그 취  등  행 는 득

 해  정당 할 만한 한 공  필  또는 제3  보  필 가 는 에 한하

여  는 과 비  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, 그 처 로 하여 공  필 보

다  게 는  등  한 경 에는 량  한계  탈한 것 로  그 체가 

  한다( 판 1990.10.10, 89누6433). ② 주 제조 허는 정허가  종 로  

적  해제로  복  뿐 로   정  아니 만 단  주 제조업  허

 얻    단순한 실  적 에만 그 는 것  아니고 주  규정에 라 

보 는 다( 판 1989.12.22, 89누46).  ③ 업허가는  경  정하는 

행 가 아니고 적  해제하는 업  복 라 할 것 므로 그 업   

적 에 과하고 행정행  본   해제나 그 해제  다시 철 하는 것  공 과 

합 적 에  당해 행정청  량행 라 할 것 다( 판 1986.11.25, 84누147).  ④ 판 

1997.5.16, 97누2313  ⑤ 판 1985.11.26, 85누382 

정답 ② 

6. 다   격  다  하나는? 

ⓛ 체납처 절차에  압  공매처  

② 감 청에 한 공  원  

③ 당 간  가 루어  않는 경  수 결 

④ 행려병  또는  처  

⑤ 식점 업허가 

[해 ] ①②③④는 행정행  , ⑤는 강학  허가 

정답 ⑤

7. 취  철 에 한   틀  것 ?  

① 령 행  로 한 업허가 취 는 강학  철 다.

② 판례는  적근거 없  철 가 가능하다고 본다.

③ 판례는 과 처  취 처  취 는 가능하다고 본다.

④ 철  보  경 에  철 시 량  하여야한다.

⑤ 수 적 행정행  철 시 견제 절차는 무적  것  아니다. 

[해 ] ③ 본  제26조 제1 는 과  취  납 무  하나로 들고 

나, 그 과  취 에 하 가 는 경  과  취  취 에 하여는  문 로 그 취

건 나 그에 한 복절차에 하여 로 규정    없 므로,  과  취 에 

가 다고 하 라  당연무 가 아닌 한 단 하게 하여 과처  정적 로 실

시키는 것 므로, 과 청  과  취  다시 취 함 로  원 과처  생시킬 수는 없고 

납 무 에게 종전  과 에 한 납 무  려  다시 에  정한 과절차에 좇아 

동 한 내  로  처  하는 수 에 없다( 판 1995.3.10, 94누7027). ⑤ 행정청  당

에게 무  과하거나  제한하는 처  함에 어  청문과 공청  개 하는 경  에는 

당  등에게 견제   주어야 한다(제22조 제3항).

정답 ⑤



행정   수님 4

문  02-2650-3939

8. 행정절차  적 제  항  아닌 것 ? 

① 헌 판  심판  거쳐야 하는 항 

② 공 생, 식 생  보건에 한 항 

③ 감 원  감 원  결정  거쳐 행하는 항 

④ 거 원  결  거쳐 행하는 항 

⑤ , 난민, 에 행하는 항 

[해 ] 행정절차  적 제 항(제3조 제2항)

(1)  또는  결  거 거나 동  또는 승  얻어 행하는 항 

(2) 원 또는 원  판에 하거나 그 집행 로 행하는 항 

(3) 헌 판  심판  거쳐 행하는 항 

(4) 각  거 원  결  거쳐 행하는 항 

(5) 감 원  감 원  결정  거쳐 행하는 항 

(6) ㆍ행   보안처  계 령에 하여 행하는 항 

(7) 가안전보 ㆍ ㆍ  또는 에 한 항  행정절차  거  경  가  

한  저  해할 려가 는 항 

(8) 심 청 ㆍ해양안전심판ㆍ조 심판ㆍ특허심판ㆍ행정심판 타 복절차에 한 항 

(9) 병역 에 한 징집ㆍ 집,  ㆍ난민 정ㆍ , 공무원 계 령에 

한 징계 타 처  또는 해조정  적 로 령에 한 알 ㆍ조정ㆍ ㆍ 정 타 

처  등 당해 행정   행정절차  거  곤란하거나 필 하다고 정 는 항

과 행정절차에 하는 절차  거  항 로  령령 로 정하는 항 

정답 ② 

9. 고처 에 한 로  않  것 ? 

① 절차에 갈 하여 행정청  나 과료에 당하는 액      납  하는 행 로

 적 행정행   갖는다는 견해가     다.

② 행  조 , , ,  등에 적 다.

③ 고처 는 검 다.

④ 고처   가 정 간 내에 고 로 행한 경        원  적  

아 다시  않  처 절차는 종료 다.

⑤ 고처 에 복하는 경   처  취  하는 행정  제 할 수 없다.

[해 ] 고처 는 검 가 아니고,  규정  청 , 청 , 무 , 청

, , , 경찰  등 계 행정 다.

정답 ③

10. 고 처 원 에 한 로  것 ?  

① 민고 처 원  근거  민원 무처 에 한 다.

② 무 에 한다.

③ 내에 거주하는  민고 처  민원 에 포함  않는다.

④ 실 조 는 행정 에 접수  항에 한 다.

⑤ 고 처 원  고에  않 시 문 로  보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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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 ] ① 민고 처 원  근거  민고 처 원   에 한 다.  ② 

행정  등에 한 고 민원  처  행정제  개  등  하여 령 하에 민고 처

원  다(제6조 제1항).  ③ 누 든 ( 내에 거주하는  포함) 민고 처 원  

또는 시민고 처 원 에 고 민원  신청할 수 다(제28조 제1항).  ④ 고 처 원 는 필

하다고 정하는 경 에는 실 조  등  할 수 다(제31조 제1항).  ⑤ 제39조 제2항

정답 ⑤ 

11. 행정  해 에 한 로  것 ?  

① 력적 실행 는 가  제2조  무에 해당하  아니한다.

② 판례에 하  가 건에  수 원  결문제로  행정행  여  심 할 수 없다.

③ 판례에 하  집  향 비  가  공무원에 해당한다.

④ 가해행  한 공무원  감  비 담 가 다  경  그 비      담하는 는 

책  없다.

⑤ 가 청 제  전에 드시 심  전심절차  거쳐야한다.

[해 ] ① 력적 실행  가  제2조  무에 해당한다. ② 한 행정 집행  료

 에는 그 처  무  또는 취  할   없다 하 라 , 계고처  

 로 해  청 하는 경 에는 미  그 행정처  취 판결  어야만, 그 행정처  

 로 한 해  청  할 수 는 것  아니다( 판 1972.4.28, 72다337). ③ 향

비  그 동원 간 에는 가  제2조 정  공무원에 포함 다고 보는 것  당하다(

판 1970.5.26, 70다471). ④ 공무원  ․감  비 담 가 로 다  경 에는 비 담

 해  책  담한다( 가  제6조 제1항). ⑤  에 한 해   

심 에 신청  하  아니하고   제 할 수 다( 가  제9조).

정답 ③ 

12. 다  행정심판에 한   틀  것 ? 

① 결청  행정심판 원  결정에 다.

② 판례는 처 청  행정심판  결에 복할 수 없다고 본다.

③ 결  실  보하  해 간접강제가 정 다.

④ 무 행심판  정 다.

⑤ 술심 가 정 다.

[해 ] ※ 행정청  처 무 행시 심판과  비

ⓐ 행정심판 ⇨ 결청  당해 행정청  처  하  아니하는 에는 당  신청에 라 

간  정하여 로 시정  하고 그 간 내에 행하  아니하는 경 에는 당해 처

 할 수 다(행정심판  제37조 제2항).

ⓑ 행정 (간접강제) ⇨ 행정청  제30조제2항  규정에 한 처  하  아니하는 에

는 제1심수 원  당  신청에 하여 결정 로  당한 간  정하고 행정청  그 

간 내에 행하  아니하는 에는 그 연 간에 라 정한  할 것  하거나 

시 해  할 것  할 수 다(행정  제34조 제1항).

정답 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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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판례에 할  행정처 에 한 로  타당하  않  것 ? 

① 경신청거 행 나 적공  청  로 경한 것에 한 경신청거 행 는

   민  ․ 무  련 없는 공적       행 로  행정처  아니다.

② 행정청  내 는 실행 로  단수조 는 항고   는 행정처 다.

③ 업 정  수 절차  간단계에 과하나 로  민  가 제한 거나 무가

   생한다  행정처 에 해당한다.

④ 내 가    본 가 신청에 하여 행정청  내 가  취 하  뿐 본 가 신청에 

   하여는  처  하  아니한 경  그내 가 취  본 가 신청거 처 로 본다.

⑤ 규 시 나 비  갖 어야 하는 업 등에 어 허가에 앞  전에 건   

   심 하여 적정 보   가 시 공  등  착수할 수 게 하는 처  행정내 적 간행

   가 아니라 그 체로 한 행정처 다. 

[해 ] ①   제 로 행 하  한 전제 건 로   실체적 

계에 접하게 련 어 므로 적공  청  경신청 려행 는 민  계에 

향  미 는 것 로  항고   는 행정처 에 해당한다고 할 것 다( 판 

2004.4.22, 2003 9015 전원합 체). ② 판 1979.12.28, 79누218  ③ 업 정  건  

공 업  시행 에게 그  정한 절차  거  것  조건 로 하여 정한 내  수  

정해 주는 행정처  격  띠는 것 로 , 그 업 정  로  수 할 적물  가 

정 고 수 로 하여  적물에 한   래  에게 항할 수 는 종  공

 로  력  생시키는 것 다( 판 1995.12.5, 95누4889). ④ 동차 업 양

․양수계약에 한 양 ․양수 가신청에 하여 피고 시  내 가  한  내 가에 한 본

가 신청  었 나 동차 업 양 ․양수 가신청 가 합 에 한 정당한 신청 라고 할 수 

없다는 로 내 가  취 한 경 , 내 가  적  행정행  종 로 볼 수 든 아니

든 그것  행정청  에 한 시  하고, 피고가 내 가  취 함 로  다시 본

가에 하여 로 가 여  처  한다는 정  보  않는다  내 가취  가신청  

거 하는 처 로 보아야 할 것 다( 판 1991.6.28, 90누4402). ⑤ 폐 물  계 령  

규정에 하  폐 물처 업  허가   하여는 저 업계  제 하여 허가 로  

업계 에 한 적정 보  아야 하고, 그 적정 보   만  정 간 내에 시 , 비, 

술능력, 본  갖 어 허가신청  할 수 므로, 결  적정 보는 허가신청 체  제한

하는 등 개   내    개 적 고 체적 로 규제하고 어 행정처 에 해당

한다( 판 1998.4.28, 97누21086).

정답 ① 

14. 행정  제 간에 한 로 타당하  않  것 ?  

① 행정  제 간  처   안 날로  90 , 처   날로  1년 다.

② 처   안 날 라고 함  당해 처  등  었  실적 로 안 날  미한다.

③ 당  에 하여 령에 제 간  정하여  에는 그 간  간 로 한다.

④ 판례는 청 취  경 로 가 취하 고 신 가 제  것 로      었  , 신 에 

한 제 간  수는 원 적 로  경         로 한다.

⑤ 판례는 행정처  당연무  언하  해 취  제 하는 경     에는 무 등

과 같  제 간  제한  없는 것 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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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해 ] ④ 취  처  등   안 날  90  내에 제 하여야 하고, 처  등   

날  1년  경과하  제 하  하 (행정  제20조 제1항, 제2항), 청 취  경하여 

 가 취하 고 로  가 제  것 로 경 었  에 로  에 한 제 간  수 

등  원 적 로  경    로 하여야 한다( 판 2004.11.25, 2004 7023). ⑤ 

행정처  당연무  언하는 미에  그 취  청 하는 행정  제 하는 경 에  원

 전  제 간  수등 취  제 건  갖 어야 한다( 판 1984.5.29, 84누175).

정답 ⑤

15. 행정  가 제에 한   틀  것 ?(다툼   경  판례에 한다)

① 행정  가처 에 한 규정  고  않다.

② 판례는 원  거 처  집행정  정하  않는다.

③ 집행정 가 정  하여는 적 한 본안  계  어야 한다.

④ 전납 로 한 해는 복  어려  해에 해당할 수 없다.

⑤ 처  력정 는 처  집행 또는 절차  행  정 함 로  적  달 할 수 는 

   경 에는 허  아니한다.

[해 ] ② 허가신청에 한 거 처  그 력  정 라  그 처  없었  것과 같  태

 만드는 것에 나  아니하는 것 고 그 로 행정청에 하여 어 한 처  하는 등 적

극적  태  만들어 내는 경  포함하  아니하는 것 므로,  접견허가거 처  

력  정 할 필  없다( 판 1991.5.2, 91 15). ③ 집행정 는 행정처  집행 정 원

 로  정 는 것 고 또 본안에  원고가 승 할 수 는 가능  전제로 한 보

수단 라는 점에 비 어 보  집행정 건 체에 하여  신청  본안청 가 적 한 것 어야 

한다는 것  집행정  건에 포함시켜야 한다( 결 1999.11.26,  99 3). ④ 과징 납 령

 처  업  정 나 경 전 에 미 는 파 과가 매  하다는 로 그로 

한 해는 력정  내  집행정  적극적 건  ' 복하  어려  해'에 해당한다( 결 

2001.10.10,  2001무29).  ⑤ 행정  제23조 제2항

정답 ④

16. 행정  판결에 한   틀  것 ?(다툼   경  판례에 한다) 

① 건  결여  경  각하판결  한다.

② 정판결  경  공공복  한 정판결  필  처 시  로 한다.

③ 취 판결  력  제3 에게  미 다.

④ 징계처  취  경  다  징계  들어 동 한 내  징계처  하는 것  력에

   하  않는다.

⑤ 거 처  취  경  처 청  처 할 무가 다.

[해 ] ② 정판결  필  판결시  로 한다. ③ 행정  제29조  ⑤ 행정  제

30조

정답 ② 


